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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2001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보호법 이라

함)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法的인 制裁를 받게 되고1) 개인정보보

호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되었다. 우리 憲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하고,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

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公共部門에 있어서는 이미 1994년부터 공공기

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이라 함)에 의하여 개인정보

가 보호되어 왔다.

오늘날 전세계적인 인터넷 보급 및 국제적인 정보유통(trans-border data flow: TBDF)

의 증가에 따른 個人情報(personal data)2)의 유출 또는 오 ·남용으로 정보주체(data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위탁연구과제로 수행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개
발 사업의 연구결과(KISA 개인정보연구 01-02)를 주제에 맞게 수정한 것임.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1) 정보통신부는 2000년 6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지침 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
적인 준수를 기대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현행과 같이 징역, 벌금 등 罰則을 적
용할 수 없었다.

2)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
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ndentifiable natural person)를 말하며,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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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

력은 한 나라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3) 어느 한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더라도 그러한 보호가 느슨한 나라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국제적으로 유통된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오 ·남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일찍이 프라이버시權(right to privacy)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고,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Data

Flows of Personal Data) 및 1990년 국제연합(UN)의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

지침 (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등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1995년 회원국들에 대하여 국내 입법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인

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이하 EU지침 이라 함)4)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대하여는 정보의 이전을 금하게 하는 일종의 準相互主義(reciprocity) 입

장을 취하고 있다.5) 이에 따라 EU 측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EU 회원국간의 국제정보교류

(TBDF)가 두절될 수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법제면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정보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個人情報保護 現況

1.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制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3) 藤原靜雄, 諸外國のおける個人情報保護法制の動向 - 2000年12月 , 法律のひろば , 2001.2, 11면.
4)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fficial Journal no L281 of 23.11.1995, p.31.

5) EU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각종 검토보고서는 다음의 EU 웹사이트에서 상세히 알아볼 수 있
다.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dataprot/wpdoc/index.htm>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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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憲法 제17조 및 제18조는 제10조에

규정된 幸福追求權의 연장선상에서 私生活(privacy)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으며, 하위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공공부문에

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정보보호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

다. 이들 법률은 정보주체가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전달할 것인

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는 이른바 情報의 自己決定權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에 입각해 있는 것이 특색이다.7)

< 표 1 > 우리나라의 個人情報保護 관련 法律

분야별 실 정 법 규 (주무관청)

일 반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
- 주민등록법률( " ),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국가정보원)
- 전자거래기본법(산업자원부), 전자서명법(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

전기통신
-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부)
- 전파법( " )
- 통신비밀보호법( " )

금융신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산 업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산업자원부)
- 무역업무 자동화에 관한 법률( " )
- 공업 및 에너지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

의 료

- 의료법(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 의료보험법( " )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
- 전염병예방법( " )

6) 石村善治 ·堀部政男 編, 情報法入門 , 法律文化社, 2000.3, 81면.
7) 정보의 자기결정권 은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되기 시작한 미국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로서, 기존 자유권을 확장한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는 독일에서는 연방헌법법원의
인구조사 판결 을 계기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김일환, 情報自己決定權의 憲法上 根據와 保
護에 관한 硏究 , 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한국공법학회 제94회 학술발표회, 2001.5.19, 90∼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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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예컨대 형법 의 비밀침해죄, 주

거침입죄, 통신비밀보호법 의 전기통신의 도청 금지 외에도 신용정보의보호및이용

에관한법률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의료법 등에 의하여 개인의 신

용정보, 금융거래정보, 의료정보는 각각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2. 公共部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과 정보보호법을

비교해보면, 앞의 법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하고8) 행정자치부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개인정보 화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을 통하여 사전통보를 받고, 개인정보 화일을 연 1회 이상 官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

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하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

나 권고를 할 수 있다. 또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

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

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화일을 보관하는 기관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그의 정정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정보수집을 둘러싸고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큼에도 이를 방지하

기 위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무엇보다도 국가정보기관 ·사법기관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게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이들 權力機關은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등

장할 우려가 있다.

8)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은 모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국가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투자하여 설립한 정부투
자기관관리기본법의 투자기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
수법인,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설립(조직)법 외에 국가의
예산지원 및 업무기능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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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民間部門의 경우

종전 법률의 명칭9)을 고쳐가며 개인정보보호를 크게 강화한 정보보호법에서는 개

인정보의 보호 에 관한 제4장을 신설하여 OECD 가이드라인 기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상세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22∼40조).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 ·유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61∼67조). 그러나 정보보호법이 본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수작업(manual)이나 오프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

는 특별 규정(법 58조, 시행령 28조)을 두어 그 적용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10) 마

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의 감독기관 및 분쟁조정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정부조직

내에 속해 있는(법 55조, 33조)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개인정보법 및 정보보호법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EU지침과 비교하여 본다면, 우선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을 통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규정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정의 적용원리가 다르므로12)

이 점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

인정보를 수집 ·관리 ·이용하는 것은 법률에 입각하여 정당한 정부활동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私人이나 기업의 활동과는 구별되

는 것이다.

9)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은 본래 1986년
에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로 제정되었다가 1999년 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관한법률 로 개칭되었는데, 다시 2001년 1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대폭 추가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10) 우리나라 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
더라도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
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고 하고 있
다(법 58조). 그런데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비록 오프라인에서 자동화 수단
(automatic means) 이외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더라도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파일링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지침 3조).

11) 현재 OECD 회원국들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유럽
형, 두 부문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일본형,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하여 규율하
는 미국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12) 三宅弘, 個人情報保護法制化の經緯 と課題 , 法律時報 72권 10호(2000.9),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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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OECD 가이드라인의 個人情報保護 8原則

원 칙 내 용

①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주체에
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할 것

②정보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
하며 최신의 것일 것

③목적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는 수집시 그 수집목적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며, 그 후
의 이용은 수집목적을 따르고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이를 명확히
할 것

④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되어서는 안됨. 정보주
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

⑤안전보호의 원칙
개인정보는 분실, 불법적인 사용, 훼손, 변조, 개시 등의 위험에 대
하여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

⑥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의 존재, 주요 이용목적, 개인정보정책 및 정보관리자를
공개할 것

⑦개인참가의 원칙
개인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보완을 청구할 권
리를 가짐

⑧책임의 원칙 정보관리자는 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요컨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있는 것

은 각각의 법규정이 OECD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면 국제기준과 차이가 나는 것

은 아니라고 본다.

III. 公共部門의 個人情報保護制度

1. 法的 根據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 제정되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

고 있는데 1997년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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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는 비공개정보로 취

급하고 있다.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

다. 개인정보는 분야에 따라 그 내용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능성 및 침해의 중요

도, 개인정보의 용도가 다르므로 분야별로 특수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분야

별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適用 範圍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

는 개인정보 이다(1조). 手記(manual)에 의해 수집 ·보관 ·처리되는 개인정보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를 규율대

상으로 하는 다른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및 처리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는 그다지 규율하고 있지 않다.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個人情報의 蒐集·保有 제한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수집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개

인정보의 수집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

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제한을 규정하고 있다(4조).

개인정보의 보유도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

이 개인정보 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조 제2항은 사전통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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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화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한 개인정보 화일 ②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

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

정보 화일 ③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

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화일 ④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

화일 ⑤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 화일 ⑥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 화일 ⑦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내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화일 ⑧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 화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 화일.

그러나 이 예외는 필요 이상으로 그 범위가 넓고 예외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도 문제이다.

사전에 통보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화일의 명칭 ② 개인정보 화일의 보

유목적 ③ 보유기관의 명칭 ④ 개인정보 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⑤ 개인

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⑥ 개인정보 화일의 열람예정시기 ⑦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

유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즉, 가. 개인정보 파일 보유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나.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

간 다. 당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부서의 명칭 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항목 및 법령상 근거(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마. 처리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및 주소(법

6조 1항, 시행령 5조).

그러나 사전통보사항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통보

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

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연 1회 이상 官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 화일에 기

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법 7조).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화일을 제외하고는 당

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별로 개인정보 화일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되지 아

니하는 사항은 개인정보 화일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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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處理情報의 利用 및 提供의 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

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법 10조 1항).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

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문제이다.

또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침해되는 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당해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10조 2항).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조약 기

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보유기관의 장은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법 10조 3항).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정보주체

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법 10조 4항). 보

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

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법 10조 5항).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

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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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다른 행정기관에의 제공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간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의 방식에는 내용조

회, 전송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다르므

로 그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실여부

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유관

리하는 기관이 확인해줌으로써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보유기관

이외의 기관이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 이외의 정보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比例의

原則에 반한다고 본다.

5. 處理情報의 閱覽·訂正 등

情報主體의 自己決定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처리정보에 대한 열람권과

정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

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법 12조 1항). 보유기관의 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으

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열람하

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법 12조 2항).

다만,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법 12조 3항).

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

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

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 ·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

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업무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개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처리정보를 열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처리정보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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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없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

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함)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

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법 13조 1항).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

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

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13조 2항).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 사항의 확인

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법 13조 3항).

6. 監督機關

우리나라는 公共機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감독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다소 미흡

한 편이다.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상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

회(법 20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행정자치부장

관이 감독기관으로 되어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

선에 관한 사항 ②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

항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화일

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보에 게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그에 관

한 사항 나. 기타 관련법령 등의 정비 ·개선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시행령

28조, 법 20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유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전통지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

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18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

나 권고를 할 수 있다(법 19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권력적인

의견제시나 권고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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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감독을 행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에 대하

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 ·점검 등을 할 수 있다(법 21조).

7. 權利救濟節次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

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은 의

무적인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8. 立法方式上의 문제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 등이 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법 4조 단서 등)은 문제이다. 지나

치게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법률로 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는 문제도 있다. 또한, 포괄적인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제3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EU지침은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동 지침상의 원칙에 일일이 부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케이스 별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과 노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포괄적인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는 대신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를 중심으로 告知(notice)와 選擇(choice) 등 7원칙에 입

각한 세이프하버 원칙13)과 질의응답 사례집(FAQs)를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겠다고 신

고한 인터넷 업체에 대하여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이행되고 있음을 인정하

기로 2000년 7월 EU 측과 합의한 바 있다. 헝가리와 스위스는 2000년 7월 EU 회원국들

과 같은 유럽회의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108) 체약국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개인정보보호가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13)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on July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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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정보보호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서로 다

른 법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는 1988년에 제정된 행정

기관이보유하는전자계산기처리에관한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이 근거법이다. 전국

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기준에 맞추어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부문

에서는 통상산업성, 우정성의 개인정보보호지침14)과 사업자단체의 가이드라인이 시행

되고 있는데, 일종의 자율규제 방식인 개인정보보호 인증 마크 제도도 활용되고 있다.

한편 1994년부터 총리가 위원장인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입법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는 민간부문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

제를 마련하고, 또 향후 예상되는 對EU 협상에서 고지를 점하기 위해 2001년 기본법

형태의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안) 15)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IV. 民間部門의 個人情報保護制度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가. 適用範圍

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범위를 넓혔다. 그

리고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와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는 일반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확장하고 있다.

정보보호법 제58조의 규정은 이 법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서비스제공자 라

14) 일본 통산성은 1997년 3월 민간부문에서의 전자계산기 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지침 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ECOM)는 1998년 3월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지침 을
제정하였다. 한편 통산성에서는 1999년 3월 공업규격(JIS Q15001)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준수
계획을 위한 규격 을 제정하였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을 위한 워크샵 ,
2001.10.17, 13면.

15) 일본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안) 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원칙, 제3
장 국가 및 자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책 등, 제5장 개인정보취
급사업자의 의무 등, 제6장 잡칙, 제7장 벌칙. 동법(안)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 중 언론기관, 교
육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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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결과 서비스제공자가 아니면서도 오프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를 취급하는 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법시행령 제28조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자신이 제공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②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

업을 행하는 자, ③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교습소

를 설립 ·운영하는 자, ④ 그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

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

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16)

나. 개인정보의 수집

정보보호법은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용

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어(법 23조 1항)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수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법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

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법 23조 2

항).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라는 개념이 막연

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수집시에도 기본

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

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17)이 타인(예컨대 서비스제공자의 대리점)에게 이용자의 개

16) 이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이지만, 법규정의 초점을 단순한 개인정보의 보호 가 아니라 파일
링 시스템 구축과 같은 개인정보의 관리방법 에 맞춘다면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정보보호법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7)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정보보호법 2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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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

하게(법 25조 1항)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여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였다(법 25조 2항).

다. 이용자의 同意權과 서비스제공자의 告知義務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법 22조 1항 본문).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

호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동의권

을 행사할 때에는 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동의란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

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privacy officer)의 성명 ·소속부서 ㆍ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

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이용자 본인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권 등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이상 법 22조 2항) 서비스제공

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시행령 10조 1호)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시행령 10조 2호)

또한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위의 각 사항과 쿠키18)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적 ·관리적 대책, 개인정보관련 고충 ·불만처리에 관한 사

18) 쿠키(cookies)란 웹 서버가 웹 브라우저에게 보내어 저장했다가 서버의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서버로 보내 주는 문자열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이용자가 특정 웹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 내에서 어떤 정보를 보았는지 관련된 기록을 남겨 놓았다가 다음에 접속하였을
때 그것을 읽어 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가짜 쿠키를 통해
이용자 PC가 갖는 모든 정보를 빼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쿠키를 받아들이

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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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개인정보보호방침(privacy policy)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라. 兒童의 보호

정보보호법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만 14세 미

만의 아동(즉 초등 ·중학생 수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제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법 31조

1항), 법정대리인에게는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오류의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법 31조 2항).19)

마. 個人情報의 취급

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

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security)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법 28조).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장치, 암호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 침입

(hacking)차단 시스템 등을 이용한 접근통제장치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

술적 장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바. 個人情報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

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19) 미국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8년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
시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을 제정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
는 이 법에 근거하여 1999년 10월 13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상업적 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이버시 보호규칙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동의 개
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용도,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
명기하고, 어린이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에도 부모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제3자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우편이나 전화로 부모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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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

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법 24조 1항).

또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당해 이용자의 同意

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법 24조 2항).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에

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同意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고지 또

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拒絶할 수 있음을 이

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외부 위탁처리에 관하여도 이용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상속

등으로 그 권리 ·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 ·의

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通知하도록

하고(법 26조 1항), 영업양수자 역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부

서 ·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

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26조 2항).

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변동되었을 때 이용자가 회원가입과 탈

퇴 등의 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동의철회권, 열람 및 정정요구권 등을

보장(법 30조 7항)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이 파산한 경우20)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破産管財人(회사정리법상의 법정관리인 포함)

이 파산자(회사정리법상의 정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20) 미국의 온라인 완구업체인 토이스마트(Toysmart.com)가 2000년 5월 파산하였을 때 25만명에 이
르는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팔려고 내놓자, 연방거래위원회(FTC)와 39개 州의 법무장관, 소
비자단체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이에 거세게 항의하고 법적인
저지에 나섰다. 파산관재인은 동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유력한 자산으로 보고 고객들의 개
인정보 보안에 동의하는 동종업계의 회사에 한하여 이를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보스톤의 연방
파산법원도 정보주체가 회사측의 통지를 받고 자신의 정보를 매각하는 것에 이의를 하면 된다
고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의 기도는 결국 반대여론에 굴복하고 말았다. 김연수, 개인
정보보호 , (주)사이버출판사, 2001, 408∼4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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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利用者의 권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목적외 용도의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법 30조 1항),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법 30조 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동의철회, 정보열람 또는 정정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법 30조 3항, 4항),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

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

용하여서는 아니된다(법 30조 5항).

개인정보보호지침은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인

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하거나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법 29조 본문). 다만, 상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법 29조 단서).

아. 개인정보보호 분쟁의 해결

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

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법 32조 전

단). 이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立證責任轉換 규정을 두어(법 32조 후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

다.

이와 아울러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 등 訴訟外方法

(ADR)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회 를 설립하였다(법 33∼40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침해유형의 다양화, 정보통

신의 신기술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소송(litigation)을 통한 분쟁해

결은 자제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를 간

편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장치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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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關聯法令2 1)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 당사자와 인증기관, 정보통신설비 ·컴퓨터 등의 이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시의 목적 명시, 수집목적외 용도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조치의 마련, 이용자의 열람요구권 및

정정 ·삭제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21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공정위 고시 제2000-1호)과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2000. 1. 28)에서도 전자상거래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정보보호법과 비슷한 상세한 규정

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후자는 이용자가 동의하였을 때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한편 전자서명법은 제24조에서 公認認證機關(Certification Authority: CA)22)의 업무처

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이용자의 동의권, 개인정보의 인증업무외 목적

이용과 유출 금지,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정정요구권, 인증업무 종사자의 개인

정보 누설 또는 타인 제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 개인의 信用情報는 당사자의 사생활 및 사회생활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 신용정보의 오 ·남

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

하여(동법 1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법은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신용정보기관을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신용정보의 수집과 조사

및 처리,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13∼16조, 22∼28

조). 특히 個人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이용되어야 하며, 법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타

인에게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24조).

21)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보보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 신용정보 수집 등에 있어서는 관련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그 법
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신용정보업법
에는 고지의무,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의 즉시 파기, 동의철회에 따른 조치 등의 규정이 없으
나, 이에 대하여는 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2) 우리나라에는 전자서명법 제8조의 최상위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
센터<http://www.rootca.or.kr>가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인증기관(licensed
CA)으로는 한국정보인증(주)<http://www.signgate.com>, 한국증권전산(주)<http://www.signkorea.com>,
금융결제원<http://www.yessign.or.kr>, 한국전산원<http://sign.nca.or.kr>, 한국전자인증(주)<http:// gca.
crosscert.co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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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나 금융기관, 백화점 등이 보관하고 있

는 자신에 관한 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가지며(25조), 신용정보업자

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27조). 만일 개인이나

기업이 그릇된 신용정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와 그 이용자(예: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28조).

3. 業界의 自律規制

미국과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관련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23) 이 점

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업계의 자율규제(industry self-regulation)에 의한 개인

정보보호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윤리강령 (code of conduct)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2조 1항).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

망 관련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를 설립하

고(법 5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협약 등의 제정을 추

진 중이다. 한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

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공정위 고시 제2000-1호)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구체적

이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privacy mark labeling)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e-Trust 마크와 인터넷 사

이트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마크(i-Safe) 제도는 시행되고 있다. 전자는 한국정보통

신산업협회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임을 인정하는 마크이며, 후자는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금융, 교육,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등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주는 마크이다. 인터넷 사이트

23) 미국의 경우 업계의 자율규제로는 직접판매업협회(Direct Marketing Association: DMA)의 온라
인 프라이버시 판매에 관한 원칙 , DMA와 상호서비스협회(ISA)가 공동으로 작성한 주문하지
않은 전자우편판매에 관한 원칙 , 정보산업협회의 공정정보관행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일본
에서도 1997년 통상산업성이 민간부문에 있어서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사이버협회의 사이버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가이드라인 , 전자통신서비스협회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반공개적 통신서비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업계의 다양한 자율규제협약이 시행되고 있다.



[2001] 우리나라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改善方案 21

안전마크(i-Safe)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고도로 보안이 요구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

우 황색 마크를, 기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녹색 마크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2000년 11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5개국의 인터넷 신뢰마크 운

영기관들은 세계인터넷 신뢰마크연합 (World Federation of Internet Trustmark: WFIT)를

창설키로 하고, 인터넷 신뢰마크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24)

4.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紛爭調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불만이나 고충이 있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정보보호법 시

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법 52조 3항 8호) 내에 설치된 개인정보침

해신고센터 에 그와 관련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법은 個人

情報紛爭調停委員會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라 함)를 설치하고 있다(법 33조). 분쟁조

정위원회는 위원장(상임)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임기 3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분야를 전공한 교수,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

의 전 ·현직 임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 그 단체)의 전 ·현직 임원,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설치된 사무국에서 담당하

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및 기타 사무 등

을 처리한다(시행령 15조).

만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조정청구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은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며(법 35조 1항),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법 35조

2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법 36조 1항). 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그러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

24) 백의선 외, 국가간 개인정보유통에 관한 정책 연구 , 한국정보보호센터 정책연구 00-1, 2000.12, 91∼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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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시행령 16조).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시행령 17조).

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감독은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한다. 정보통신부

는 정보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또

는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이를 준

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시행령 3조). 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관계물품 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동조 1항),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 규

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검사를 실

시하게 하고(동조 2항)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

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조 3항).

개인정보보호의 감독기관이 정부부처인 것이 흠은 아니지만,25) 보호대상이 개인의

기본권이고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객

관적이고 공정한 권한행사를 위하여는 감독기관을 정부조직에서 독립기구화하고 공공

기관과 민간부문을 통합적으로 감독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6)

V. 個人情報保護法制 改善方案

1. 部門別 基本戰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국제규범 특히 EU지침과 비교하여 볼 때 OECD 가

이드라인의 8개 원칙은 비교적 충실히 법 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나, EU가 요구하는 투

명성 및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일부 원칙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5) EU지침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감독 및 구제기관의 獨立性을 중시하고 있으나(동 지침 28조 1항),
EU 회원국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Data Protection Commissioner)이 정부조직내 독립기
구가 아니라 법무부 등 정부부처로 되어 있는 나라(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핀란드 등. 아
이슬란드는 옵서버)도 많다.

26) 정영화 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정보보호센터 개
인정보연구 00-2, 2000.11,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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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에 있어서 개인 정보주체의 DM ·정보의 자동결정에 대한 의사표시, 개인정

보보호 감독기관 및 구제기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감이 있다.

EU의 경우에도 EU지침 제28조에 따라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며, 기구의 법적 성격 및 지위, 관할, 권한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감독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조직화하되, 중앙행정기관에 집

중시킬 필요는 없으며 외국의 예에 좇아 각계의 다양한 옴부즈만(Ombudsman)을 활용

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침해사례는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민간부문의 침해사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정보보호법 52조), 한국

정보통신산업협회(동법 59조)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27)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다소 미비점이 있다면 日本의 예를 좇아 그 내용을

충실히 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새로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28) 아무래도

새로운 立法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준비와 사전 조정작업을 요하므로

우선 당장 EU 회원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정보교류를 촉진하려면 관련업계의 자율규제

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계약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된다.29)

이와 관련하여 美國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관점에서 중앙집권식 규제를

기피하는 대신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단체의 대표

성, 일반적인 준수상황, 분쟁조정의 임의성 등에 문제가 있고, 사업자들의 담합과 도덕

적 해이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자율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될 수 있다.30) 같은 자

27)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도 개인정보보호에 열성적이지만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는 법률에 근거를
둔 公的 性格의 機關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28)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복수의 법을 체계화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기
본원칙, 추진 및 감독체계 등 개인정보보호의 총칙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각칙을 정하는 個別法을 두는 방식과, 둘째,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과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는 特別法을 두는 방식이 있다. 전자는 통일적인 법체계를 정립
할 수는 있지만 기본법만으로는 현안사항에 대한 입법이 어렵고 법 제정에 많은 노력과 시일
을 요하게 된다. 그러나 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칙과 각칙을 함께 둘 수 있어 자체적으
로 집행이 가능한 반면 소관부처의 업무성격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 현
행 정보보호법이 일반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연상케 하여 실효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동안 시행상의 문제점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9) EU 집행위원회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판정은 일반적인 효력을 갖지만 일정 분야에 한
하여 적절성 평가를 하고 일정 분야에 대하여는 적절성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適切性評價
에서 제외된 분야는 업계의 自律規制規約이나 契約 방식으로 정보의 이전을 추진하면 된다.

30)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세이프하버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은 이에 불만
을 표시하였다. EU 의회는 2000년 6월 22일 집행위원회가 미국과의 협상타결을 결정하기 직전
세이프하버 원칙이 연방거래위원회와 교통부 소관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은행과 전기통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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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규제 방식을 취하더라도 캐나다와 일본은 산업표준과 같은 업계의 자율규범이나 행

정주도의 자율규제를 채택함으로써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천명

하고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契約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contractual solutions)이다.31)

그렇다면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중 ·장기 과제로 남겨 놓고, 전자상거래의 촉

진 ·원활화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

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충분한 사전준비 하에 EU 집

행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적절성 판정을 받기 위한 비공식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적절성 평가는 해당 국가의 주무부처 장관이 서면으로 요청

함으로써 개시되는데,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英聯邦國家들이 개인

정보보호가 적절함을 판정 받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측에서는 협상에 임하여 해당 국가가 일차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을 통하여 각 회원국의 정보보호담당자, 관계 전문가, 변호사, EU

집행위원회 직원, 현지 EU 대표부 등 여러 경로를 거쳐 관련자료를 수집, 검토하게 된

다.32) 현재에도 각 국가별 담당자 및 책임자가 독자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3)

EU의 평가작업이 多元的 ·多面的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

제가 OECD 기준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갖추어져 있다는 점, 현재 개인정보 전담

기구에서 위반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독립성이 있는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과

제재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에서 정보보호마크 인증

제도를 추진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대외

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법제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하거나 법규정이 부적합한 분야는 중 ·장기

야는 제외), 공적으로 이용가능한 등기 ·전화 등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FAQ 5), 동 원칙 위반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없다는 이유로 적당한 시기에 수정을 요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31) EU 집행위원회는 계약 방식의 안전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1년 7월 15일 제3국
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표준계약서 (standard contractual clauses)에 관한 결정을 승인하였다.

32) 2001년 8월 하순 EU 집행위 역내시장국(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Internal Market)의 개인
정보담당관(Data Protection Administrator)인 파브리찌아 베니니(Fabrizia Benini) 여사와의 면담
내용.

33) 우리나라는 아직 협상을 위한 공식 채널이 가동된 바 없는데, 협상에 착수하더라도 그 순위는
EU 입장에서 중요도가 큰 나라(예: 일본 등)보다 후순위가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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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보완하고 우선 당장은 업계의 자율규제 규약, 개인정보보호 마크

제도, 계약에 의한 해결 방식으로 보완하되, 정보주체의 권익을 구제하기 대한 분쟁해

결 및 재판관할권 문제는 EU식 標準契約書를 채용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한 約款의 사

용을 적극 권장하면 될 것이다.

2. 公共部門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改善

가. 適用範圍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이 국가 행정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와는 달리 국가안보, 공공의 안녕 ·질서, 범

죄의 예방과 진압 등 예외 사유에 많이 해당하고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예가 많을 것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이상 국가는 개인정보의 보

호에 소홀할 수 없다.

한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행정을 지향하기 위하여 행정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

는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는34)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公

開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국민들이 정부가 수집 ·보관하는 정보에 대하

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침해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공공기

관개인정보법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35)

그리고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手作業에 의한 정보가 비밀리에 수집 ·보관되고 처리된다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EU지침에서와 같이 파일링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정보

도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生存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보

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死後에도 유족 등이 고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

어야 하므로 사후 일정 기간까지는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36)

34)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는 비공개 사유로서 법령의 규정, 국가안보 ·외교, 공공의 안전, 진행중
인 재판에 관한 정보, 범죄예방 기타 형사절차, 감사 ·시험 등 업무의 공정성, 개인정보, 영업
비밀,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조장 등의 정보를 들고 있다.

35) EU 집행위원회는 1999년 공공부문의 정보가 유럽의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개인
과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綠書(Green Paper: Public
sector information: a key resource for Europe )를 발간하고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6) 개인정보보호의 기초가 되는 프라이버시권 내지 인격권은 死者와 법인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김영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 언론중재 , 1999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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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제3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

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

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EU지침 제13조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특별한 적용면제 내지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 個人情報保護의 原則

(1) 情報主體의 참여와 권리

(가) 정보주체에 대한 通知

현행법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의 처리목적 등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EU지침 제10조 및 제11조에 비추어 고지의무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인정

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화일을 보유할 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나 접근권을 배

제하고 있는 것도 시정을 요한다. 또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 및 처리에 관하여 행정기관

의 장에게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할 때에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열람권과 정정권

개인정보 화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을 인정하여

야 한다. 또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등에 있어서 정정 뿐만 아니라 삭제

및 처리방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U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열람 및 정정 청구는 용이하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目的의 원칙

EU지침 제6조 제1항에서와 같이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

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수집목적과 양립 가능하

여야 한다.

호, 14면)이지만, 死後 일정 기간은 그 유족 등이 사자와 관련되어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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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比例性의 원칙

개인정보는 수집목적과 후일의 처리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보유기간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정보주체

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EU지침 제6

조는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목적에의 수집정보의 처리는 정보수집목적과 배치되는 것

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있어 사실조회만으로 행정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照回

의 방식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직접 제공되거나 직접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공공

기관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정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간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의 방식에는

내용조회, 송신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다르므로 그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

실 여부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확인해줌으로써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보

유기관 이외의 기관이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이외의 정보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

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4) 質의 원칙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개인정보를 갱신하여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監督機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감독기관을 독립된 지위

의 행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사항이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처리정보에 관한 공공기관간의 의견조정 등에 그치는 개인

정보보호심의위원회 를 준독립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아니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제6조 제2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감독기관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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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도로 면제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면

제되는 경우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열거하여야 한다. 반면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사항

을 일부 생략할 수 있는 略式通報制度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감독기관이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현장조사,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정보관리자를 임

명하고 정보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라. 權利救濟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법 20조)에서 담당하고, 행정기관 외의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시를 하거나(자문) 지도, 점검 등을 하게 된다

(법 21조).

여기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대한 불복절차로 특별절차를 둘 것인가 하

는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의 전문성을 위하여는 독립성이 있는 개인정

보보호감독기관이 불복에 대한 심판기관을 할 필요가 있지만 심판의 전문성에서 본다

면 행정심판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불복에 대한 심판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하다.

다만, EU지침에 의하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지원 및 조력을 받

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행정심판

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民間部門의 個人情報保護 强化方案

가. 適用對象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보보호법에서는 동법의 적용대

상을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로 하고(법 2조 1항 3호),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37)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까지 확

37) 인터넷의 보급속도, 매체에 대한 접근성과 용이성, 다양한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 그 중에서도 인터
넷관련 사업자들이다. 인터넷관련 사업자로는 서버를 갖추고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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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적용하고 있다(법 24조 3항). 또한 동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

는 이른바 오프라인 사업자 (예: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업, 학원 ·교습소, 기타 재

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등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

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도 다소 어색하

고 불충분하게 이를 준용하고 있다.

본래 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아무

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자칫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만을 규

율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인식되기 쉽고,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다른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개별법과 보호의 수준 및 방법, 구제절차가 달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정보유통(TBDF)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가 문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一般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자동화 수단으로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자동화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

하더라도 그것이 파일링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의도로 처리되는 경우에

동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정보보호법 제58조의 준용 규정이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적용대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통

신망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이용 또는 관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도 좋을 것이다. 또한 광고성 e-메일(spam mail)이 홍수를 이루고 청

소년들에게 유해한 e-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

중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統合規制 논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연혁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

보보호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원리는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부문에서의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자는 주장이 종종 개진되기도 한다. 주무관청

업자(Internet access provider: IAP), 서버의 일정부분을 제공하며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자(Website host service provider), 이용자간의 정보교환이나 채팅공간을 제공하는 게
시판(bulletin board system: BBS), 뉴스그룹, 토론실(대화방) 운영자,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재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배상
책임 , 개인정보보호 주요 쟁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10,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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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두 부문을 통합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남겨놓더라도 우선 당장 통합하여야 할 필요

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전자는 국가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기업이 거래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를 가공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

한 침해를 받더라도 전자는 많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기

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그치는 데 비하여 후자는 불특정 다수의 기

업으로부터 원치 않는 광고, 판매권유 심지어는 재산상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전자는 부대등한 정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하게 되므로 힘있

는 국가기관이 피해를 호소하는 정보주체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후자는 개인정보보

호 규정을 위반하는 사기업을 지속적으로 감시 ·추적하고 제재를 가하는 일에 효율적

인 독립된 기관이 개입하여 정보주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개선 방안에 있어서도 전자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반면, 후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와 계몽이 중요하고 대외적

인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對內外 弘報의 강화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매

스 미디어는 물론 각종 강연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물론 침해행위에 대

한 제재도 널리 홍보되어 일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국제적인 정보의 유통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외

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를 英譯하고

이를 상세히 해설하는 등 국내 기업들과 정보교류거래를 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소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집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미국에서와

같이 일종의 질의응답집(FAQs) 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상의 대처방안을 표로 간추려보면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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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EU 準相互主義에의 대응방안

정 부 민간 부문

당면과제
- 대내외 홍보의 강화
- 대 EU 협상준비

(주요국 사례 조사)

- 협회의 자율규제 촉진
-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시행

중기과제
- EU 집행위와의 협상에 착수
-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의 제정
- 독립된 감독기관의 설치

- 표준계약서(약관)의 시행
- 자율규제의 확대 시행

장기과제
-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통합입법


